
ٛٛ예 산 총 칙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 없음"

제6조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02,7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인건비, 채무상환원리금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합 계 2,653,261,000 79,597,830

일 반 회 계 2,264,500,000 67,935,000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196,540,000 5,896,200

기 타 특 별 회 계 192,221,000 5,766,630

·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 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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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